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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난안전실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

2025. 2.

재난안전실



보고 안건

(단위: 천원)

연번 예비비 사용건 소관부서 사용액
계 1,523,210

1 ‘수용보상금 증액 소송’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 도로계획과 654,322

2
‘공사대금 청구소송’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
 (월드컵대교~서부간선도로 직결램프 설치 공사)

도로계획과 868,888



2024년 4분기 재난안전실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
’25. 2. 도로계획과장: 최연호☎2133-8060 

팀장 : 김정식☎8070 담당 : 이상원☎8075
팀장 : 박철호☎8081 담당 : 최호중☎8083

「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제출 승인에 관한 조례」제3조(예비비 

지출 보고 및 승인) 제3항에 따라 24년 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림

□ ’24.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: 2건, 15억 2천 3백만원

 ㅇ 수용보상금 증액 소송 ① : 손실보상금 654백만원 집행

    

【 소송 개요 】
 ◆ 사 건 명 : 서울고등법원 2017누437 수용보상금증액
 ◆ 당 사 자 : (원고) 김종현

           (피고) 서울특별시
 ◆ 사건토지 : 서초구 방배동 산 130-8번지 외 2필지(1,177㎡)
 ◆ 청구원인 : 원고는 토지보상금이 주변 토지에 비하여 현저히 낮게 

평가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용보상금 증액을 청구
 ◆ 판결결과 : 패소(’24.09.13. 원고일부승)
 ◆ 판결사유 : 재판부는 원고 주장을 일부 인용하여 비교표준지를 현실적 

이용 상황 등이 유사한 토지로 선정하고 추가 손실보상금 
지급을 결정

 

    - 원고는 ‘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’ 관련 이 사건 토지에 대해 

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따른 보상금액이 각 토지 인근의 

보상선례를 제대로 참고하지 않아 그 가치를 주변 토지에 비하여 현저히 

낮게 평가한 것이어서 위법 ‧ 부당함을 주장하며 수용보상금 증액 청구의 

소를 제기함

    - 재판부는 원고 주장을 일부 인용하여 비교표준지를 현실적 이용 상황 등이 

유사한 토지로 선정하고 추가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림

    - 판결금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(연15%) 등 불필요한 재정 손실을 막기 

위해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아 654백만원을 원고에게 신속히 지급함.

(단위: 원)

부 서 세부사업명 통계목 지출액 지출일

계 654,321,923

도로계획과 수용보상금 증액 소송 배상금 등
(305) 654,321,923 `24.11.07.



 ㅇ 공사대금 청구 소송 ② : 간접공사비 868백만원 지급

    

【 소송 개요 】
 ◆ 사 건 명 :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51425 공사대금
 ◆ 당 사 자 : (원고)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 외 1명

       (피고) 서울특별시
 ◆ 사건공사 : 월드컵대교~서부간선도로 직결램프 설치공사
 ◆ 청구원인 : 서울시에서 발주하여 시행한「월드컵대교~서부간선도로 직결램프 

설치공사」와 관련하여 시공자인 원고들의 책임 없는 사유로 연장된  
공사기간 388일에 대하여 간접공사비 청구 소송을 제기

 ◆ 판결결과 : 패소(’24.10.17. 원고일부(90%) 승)
 ◆ 판결사유 : 공사기간 연장사유가 원고들의 귀책 사유로 보기 어렵고, 

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완료하였으므로 공사대금을 
지급하여야 함

 

    - ‘월드컵대교~서부간선도로 직결램프 설치공사’ 시공자인 원고는 연장된 

공사기간 388일의 공사비에 대하여, 원고 책임이 없음을 사유로 공사대금 

청구 소송을 제기함.

    - 재판부는 해당 공사기간 연장사유가 원고들의 귀책 사유로 보기 어렵고, 

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완료했음 등의 이유로 청구금액의 90%와 

이자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림.

    - 판결금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(6~12%) 등 불필요한 재정 손실을 막기 위해 

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아 868백만원을 원고에게 신속히 지급함.

(단위: 원)

부 서 세부사업명 통계목 지출액 지출일

계 868,887,984

도로계획과 공사대금 청구소송 배상금 등(305-01) 868,887,984* `24. 11. 22.

    *원금 : 737,235,000원, 이자 131,652,984원


